
현 행 변 정(안) 비 고

제1조(목적) ∼ 제24조(배서인앞 반환

또는 수령거부) (생 략)

제25조(보증)

① ∼ ③ (생 략)

④발행전 보증 전자어음에 대한 보

증인의 보증거부, 보증된 전자어음

에 대한 수취인의 발행인앞 반환 또

는 수령거부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

은 해당 전자어음이 발행 및 보증되

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.

(신 설)

제26조(발행인 지급의무) ∼ 제37조(구

제) (생 략)

(신 설)

제1조(목적) ∼ 제24조(배서인앞 반환

또는 수령거부) (좌 동)

제25조(보증)

① ∼ ③ (좌 동)

④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

는 해당 전자어음이 발행 및 보증되

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.

1. 발행전 보증 전자어음에 대한

보증인의 보증거부

2. 발행전 또는 발행후 보증된 전

자어음에 대한 수취인의 발행

인앞 반환 또는 수령거부

⑤관리기관은 배서보증된 전자어음

에 대한 피배서인의 배서인앞 반환

또는 수령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해

당 전자어음이 배서 및 보증되지 않

은 것으로 처리한다.

제26조(발행인 지급의무) ∼ 제37조(구

제) (좌 동)

제37조의 2(사고신고등록및통지)①발행

인이은행에전자어음 사고신고를 하

면 은행은 사고신고(사고신고 취소를

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내역을 관리기관

으로 전송한다.

-문구조정

-항 신설

(배서보증관련

내용추가)

-조 신설

(사고신고등록

절차 및 등록

사실 통지 등

명시)

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(안) 신‧구조문 대비표



현 행 변 정(안) 비 고

(신 설)

제38조(정보제공․활용 동의)

① (생 략)

②은행은 이용자의 정보, 발행․수

취․배서․보증 등의 정보를 관련

법령,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

수 있다.

제39조(면책) ∼ 제44조(재판관할 및

준거법) (생 략)

(붙임)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생 략)

②관리기관은 사고신고 내역을 등록

하고, 사고신고 등록 당시의 수취인, 
배서인, 보증인 및 소지인과 발행인

중 관련법령에 따라 핸드폰 번호 또는 
e-mail 정보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

에게 SMS 또는 e-mail로 사고신고

등록사실을 통지한다.

③발행인은 은행에 신고한 사고신고

내역과 관리기관이 등록한 사고신고

등록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

하여야 한다.

제37조의 3(사고신고 등록정보 조회)

다음 각 호의 이용자는 유통중인 전

자어음에 한하여 관리기관 또는 거

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신고

여부 및 사고신고 일자 등 사고신고

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. 
   1. 발행인

   2. 수취인, 배서인, 보증인 및 소지인

   3. 전자어음을 배서받으려는 이용자

제38조(정보제공․활용 동의)

① (좌 동)

②은행은 이용자의 정보, 발행․수취·

배서․보증·사고신고 내역 등의 정

보를 관련 법령, 관련 약관 등에 따

라 활용할 수 있다.

제39조(면책) ∼ 제44조(재판관할 및

준거법) (좌 동)

(붙임)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좌 동)

-조 신설

(사고신고등록

정보 조회근거

명시)

-문구수정

(사고신고내역

추가)


